
부동산신탁 계약서 개정 대비표 

 

개정 2021. 4. 22 

개정전 개정후 비   고 

 

제2조(신탁부동산의 인수) 

① 생략 

② 제①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

한다. 

 

제17조(인감의 대조 및 책임) 

"수탁자"는 수익자가 제출한 제 청구서류에 찍힌 인영(또는 

서명)을 기 신고된 인영(또는 서명)과 상당한 주의로써 육안으

로 주의 깊게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되어 신탁재산의 

교부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청구서 및 인감에 관한 

위조, 변조, 도용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

여도 "수탁자"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

 

제2조(신탁부동산의 인수) 

① 생략 

② 제①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(우선)수익자가 부담하

기로 한다. 

 

제17조(인감의 대조 및 책임) 

"수탁자"는 수익자가 제출한 제 청구서류에 찍힌 인영(또는 

서명)을 기 신고된 인영(또는 서명)과 상당한 주의로써 육안으

로 주의 깊게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되어 신탁재산의 

교부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청구서 및 인감에 관한 

위조, 변조, 도용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

여도 "수탁자"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수탁자가 인

감이 위조·변조 또는 도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

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

 

■ 신탁등기에 따른 

등기비용 부담주체 변

경 

 

 

■ 금융투자협회 금융

위원회 금융투자회사 

개별약관 시정요청 통

보(2021.2.23)에 따른 

(상당한 이유 없이 사

업자의 손해배상 범위

를 제한하거나 사업자

가 부담하여야 할 위

험을 고객에게 떠넘기

는 조항) 개정  

 

 


